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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

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

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

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

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

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

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

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

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

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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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 금융주도축적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

본주의는 포드주의 고용모델에 기반 한 사회민주주의 사회보장시스템의 정당성을 위협

하고 있다(김형기, 2007; Opielka, 2010). 완전고용 및 임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모델로 

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은 노동자의 소득안정 및 실질소득 보장, 노동활동의 개인

적 자유, 사회적 연대 등의 규범적 측면에서도, 또 계급관계, 재정 문제 등의 실현가능

성측면에서도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는 심화된 글로벌 자본주의하의 고용이 개인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문제가 되

었다는 인식과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이명현, 2007). 더욱이 포드주의 고용모델은 시민

권의 토대로서 화폐로 환산되어 교환되는 임노동 영역의 일자리만을 가치창출의 유의미

한 노동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임노동자의 신분을 유지 못하는 자는 국가

와 사회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임금과 비임금, 자율적 노동

의 증가 등 변화하는 현실의 노동시장 성격을 인정하고, 포섭하는 보편적 소득보장 구

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생산·복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노동을 가치화할 수 있는 보편적 소득보장정책 구

상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한 국가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곧 무조건성에 바탕하여 기본욕구(basic 

need)의 충족에 적합한 기본소득을 설정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Altenkamp, 2010: 1). 수급자격의 무조건성은 소득지원 조건으

로서 노동의 지위, 고용기록, 노동의욕, 혼인의 지위 등 고용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Fitzpatrick, 1999: 44). 기본소득이 소득지원과 노동의욕 유무 및 임노

동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빈곤으로부터 오는 인간적 존엄성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

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대안적 사회정책 프로젝트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명현 ․강대선, 2011). 그러나 근로유무를 묻지 않고 소득을 보장하므로, 노동에 대한 

도덕적 훼손, 노동과 노동의무에 대한 비 인센티브 효과, 납세자 및 일반시민들의 반대, 

기여 없는 자에 대해 기여하는 자의 무가치한 상호호혜성이 수용가능한가 등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Lipietz, 1992; Wilson, 2004; 이명현, 2007; Opielka, 2010). 또한 막

대한 재정소요(GDP의 20~30%)로 인하여 매력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부족한, 유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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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적 정책구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명현, 2007: 149).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모든 정책목표에 걸친 기본소득의 광범위한 정책효과 및 장

점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비판과 단점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Fitzpatrick, 1999; Miller, 2008; Standing, 2009). 왜냐하면 개별정책으로서 기본소

득의 직접효과는 빈곤의 감소 등 평등 및 소득지원효과에 한정될 수 있지만, 국가개입

의 최소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개인적 선택 및 자율성의 증가라는 자유측면에서도 실질

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Standing, 2009)1). 따라서 점차 짧아지는 고용기

간과 길어지는 은퇴 후의 삶 등 상황과 관점에 따라,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비전을 넘

어서면서도 자본주의의 좌파 우파 모두로부터 국민적 합의와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정책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학술적 · 정책적 논의의 중심은 유럽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1986년에 설

립된 유럽의 기본소득 연구자 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an Network)이다. 

현재 BIEN은 2004년부터 세계적인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확대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기본소득이 소개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

고 있다. 사회·경제철학 영역(곽노완, 2007), 경제학 영역(강남훈, 2010), 사회복지학 영

역(이명현, 2006, 2007; 서정희 ․조광자, 2008; 백승호, 2010), 법학 영역(박홍규, 

2008) 등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에 걸쳐서 횡단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빈곤완화 및 재분배 효과와 재원조달 방향(김교성, 2009), 보편주의적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의 우월성과 인구대상에 따른 단계별 전략(백승호, 2010), 기본소득 도입의 

우선순위 설정 요인 연구(이명현 ․강대선, 2011)에까지 그 영역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

다. 이는 기본소득 구상이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흥미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라

는 것을 보여주는 동향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소득보장 구상은 1950년대에 소개된 적이 있고, 

2004년에는 국회에서 도입과 관련하여 논쟁이 벌어진 일도 있다(菊地英明, 2006: 5). 

특히 2010년에는 일본과 한국 모두 BIEN에 회원 조직으로 가입하였고 양국이 정기적

으로 기본소득 연구보고와 발표를 시행함으로써 지구화 또는 동아시아 기본소득 연구의 

기초자료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1) 이밖에도 빈곤의 감소로 인한 범죄예방, 국가개입의 최소화에 따른 재정측면에서의 비용효과 등도 

실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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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득보장 체제에 대한 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양국 모두에서 기본소득 구상 · 가설 · 과제와 논쟁은 확대

되고 있지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적 요소에 대한 비교검토와 이에 기반 한 실현 

가능한 방향설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

정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구상과 논의의 검토를 통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와 관련한 전략요소 및 대안들을 설정하고, 둘째, 각 기준항목에 

대한 한일 기본소득 전문가의 중요도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향후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기본소득의 다양성과 쟁점

1. 개념적 다양성과 특징

기본소득 구상은 임노동시장에의 참가를 시민권의 기초로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탈노동중심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노동윤리 또는 산업주의를 강조하지 않음

으로써 워크페어와 규범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한다(이명현, 2006: 63). 현재 기본소득관

련 논의와 구상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좌 ․우파로부터도 각기의 입장과 관점여하에 상관

없이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Kipping, 2008). 예를 들어 자

유주의자 및 우파인 Friedman(1975)이 제시한 부의 소득세(NIT)는 기본소득과 일정부

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사회주의나 복지국

가가 공유하는 산업주의적인 가치관과 노동소외와 환경파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비판

적이기도 하다(Offe, 1996). 따라서 기본소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특성은 급부수준과 수급자격의 결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본

소득의 급부수준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본욕구를 고려하

여 급부수준의 결정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 주로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설정과 재원확

보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Fitzpatrick(1999)은 무조건적인 자격부여에 기반하여 최

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지원의 수준이라는 충분성 관점에 따라 완전 기본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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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기본소득, 과도적 기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림 1). 둘째, 지급조건의 엄격

성 차이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급부되는 협의의 기본소득도 가능한 반면, 자발적 노동

(자원봉사)의 참가여부나 생활 곤란의 정도 등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급부하는 

참가소득, 부의 소득세도 기본소득이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Offe, 1996; 

Gorz, 1999; Van Parijis, 2004). 급부수준이 유사한 것처럼 보여도 배경이 되는 논리

나 급부목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급부목적의 스펙트럼에는 주로 노동에 대한 도덕

적 관점에서 주로 구분된다(Opielka, 2010).

한편, 수정된 형태의 기본소득 논의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조합하는 형태이다. Atkinson(1995)은 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18세 이상의 시민에 대하여 주당 18.28 

파운드의 소득보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수급기간을 한정한 상태로 급

부(Vertical Account)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일정시기의 모든 시민에 대하여 교육, 

육아, 케어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공공부조 수준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급부

를 제공하는 것이다(Offe, 1997: 100-101). 셋째는 로마클럽(Rome Club)의 다층노동

모델로서 수급자격에 협의의 노동시장 참가보다 유연한 수급조건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조정재, 2007).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은 이와 같이 완전한 무조건이 아니라, 통상적인 

노동시장 참가, 퇴직연령 도달, 산재인정 등을 포함하여 케어, 육아, 자원봉사활동 등의 

그림 1. 기본소득의 개념도

자료: Fitzpatrick(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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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도 수급조건이 될 수 도 있다. Beck(2000)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외부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무임노동(unpaid work)에 대한 시민머니(civic money)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급부수준의 충분성과 비용효과성, 지급기준의 엄격성의 수준에 따

라 개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노동의 탈 상품화 및 임금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사회에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

다는 데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본소득의 쟁점

기본소득에 대한 대립적 관점을 중심으로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으로부터도 지

지받을 수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이 실현현가능성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실천수단으로 검토되기 시작하면 이데올로기적인 불

일치가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기본소득을 당연하게 지지하는 정치연합이 없고, 또 선

거에서 지지 세력도 거의 없는 이유가 이 같은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설혹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주요 정당이 선거에서 지지를 얻어도 단순한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영국 의원 임기의 2회에 해당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장기적으로는 정

치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1946년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는 기본소득을 단독으로 논의하지 

않고 포괄적인 정책패키지의 일부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

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연합 속에 어떻게 기본소득을 침투시켜 정치연합으로 재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적 논의가 수정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술

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원리에 관한 논의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08

년 이전의 국가연금, 1948년 이전의 무료의료실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단순

히 정치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정의로운 방향에서 비껴

난 것일 것이다.

둘째, 비용 효과성과 관련된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부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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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로서 그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역으로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분적 기본소득 급부액 추계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보족적 가산이 덧붙여지지만, 개인당 45~61파운드 정도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개

인당 30~50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tzpatrick, 1999; 강남훈, 2010). 

이 수준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고, 오히려 중 ․고소득 

집단의 구매력만 올려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려는 입장에서

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에서는 비공식섹터

에서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자와 공식섹터에서 임금을 벌어들이는 자간의 사회적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현재 열거할 수 있는 모든 

급부시스템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기본소득이 훈육 매커니즘으로서 기능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분열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일 기본소득옹호자가 기본소득이 사회문제에 대한 만병통치

약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되면, 비판자도 기본소득이 모든 환자를 반드시 미이라로 만드

는 사회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분배 및 재분배효과와 관련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하는 다양

한 제안의 재분배 효과를 추계하는 것이다. 어느 제안의 분배 효과가 가장 클 것인가를 

분석하고, 이 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100인으로 구성된 사회에 희

망대로 분배할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옹호입장에서 가장 쉽고 공평

한 분배방법은 전원에게 10만원씩을 개인의 몫으로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반대 입장에

서는 이 방법이 각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급부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굶주림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게 동일한 케이크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별적 분배방법을 선

택할 것인가? 선별적 분배방법을 위해서는 우선 자산조사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이

는 빈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미지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필요판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로 인해 빈곤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이다. 

게다가 선별주의에서는 정해진 대상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판정단위가 세대로 되어있으면 여성은 남성의 부양가족으로 정의되고, 이에 따라 여성

은 급부 대상으로 포착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더욱이 자산조사 급부는 빈곤의 덫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방해한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은 수입이 올라도 세액이 감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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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므로 덫의 유혹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지출의 투명성 측면에서 볼 때, 기본

소득의 장점은 광범위한 비용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이고, 다른 시스템은 이점은 분명

히 드러나지만 비용이 은폐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넷째, 무임승차 문제이다. 사실상 기존 사회재 대부분은 현재 노동의 산물보다는 자

연과 과거 경제로부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임 승차자는 현존 

세대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Offe는 기본소득이 모든 개인에게 임금의 대가로써 

노동을 파는 것 이외에 자신의 노동을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함의하고 있는 도덕적 규칙은, 고용 없이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회적으

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기대 - 단지 임금 없이 - 할 수 있다는 것이다(Offe, 1997: 

102). 기본소득 지지자의 대다수는 기본소득 도입이 유상노동 이외의 사회적으로 유용

한 활동의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과연 기본소득 도입은 유상

노동 이외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노

동자로서의 시민권이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나태한 자가 될 사적 자유 이상의 의미가 포

함되는 시민권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Habermas는 개인적 자율과 공공적 자율을 구별하

며, 개인적 자율이 보장될 때에만 한 국가의 시민은 민주적 참가권에 의해 보장된 공공

적 자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Habermas, 1992: 492). 이를 받아들이면, 기본소득

은 최소한 사적 자율을 보장하므로 공공적 자율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 자율을 보장받은 개인이 필연적으로 공공적 자율로 향하는 것은 아

니며, 대부분 사람들은 사적 자유의 향수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에 답해야 한다(田村哲

樹, 2008: 92). 이에 대하여 기본소득 옹호논리는 개인과 국가간 상호호혜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우리 사회가 자유사회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자유의 

향유에 어느 정도의 남용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tzpatrick(1999)은 “많은 무임 승차자가 자유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도달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사회가 옹호하는 가치의 대부분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결과는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가치가 옹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확실히 기본소득도입은 사회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을 받으려는 자를 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로 각 개인이 자유롭게 

선을 추구할 권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개인의 권

리는 항상 존중되어야 하며 제도 악용자들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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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활설계를 위한 기본소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Ackerman & Alstott, 

2006: 51)는 지적은 자유의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악용자는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노동만을 공헌의 조건으로 하는 호혜성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부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상호호혜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무뿐

만 아니라 정부의 공헌도 필요하다. Gutmann과 Thompson(1996)은 기본소득을 배척

하고 공정한 워크페어를 주장하는데, 정책의 공정성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시민에

게만 노동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민의 노동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 충분한 노동임금 보장, 충분한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확보와 같은 지원이 정부의 의무이자 공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자유사회

에서 시민측의 무임승차만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공헌

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공헌 유무에 대해 비판할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

는 정부가 Gutmann과 Thompson(1996)이 제시한 세 가지 의무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가이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실업률 상승, 비정규직 증가 및 근로빈곤층 발생 

등의 현상은 정부의 공헌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의 공헌의

무를 다할 수 없는 이상 시민에게만 일방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없

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 재정원천, 무임승차를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고 

옹호적 관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면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은 한

층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Ⅲ. 한일 기본소득 구상의 전개

1. 한국의 기본소득 구상

본격적인 기본소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사회복지학 영역(이명현, 2006; 2007), 사회

경제철학 영역(곽노완, 2007), 법학영역(박홍규, 2008), 경제학 · 철학 · 노동운동의 학제

적 영역(강남훈 외, 2009)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

지학 분야의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적극적으로 강화된 워크페어(workfare)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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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사회적 격차와 배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소득보장 체제로서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정책과 제도가 융합되고 

내실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이명현, 2006: 71-72). 나아가 유럽의 기본소득 

동향으로서 스웨덴의 근로안식년 제도와 영국의 무조건적 시민연금 제도를 각각 수정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고령자 버전으로 인식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고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정책적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이 대안적 사회체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곧 기본소

득이 ‘새로운 사회체제 구상의 실험적 재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다(이명현, 2007: 164). 이명현(2006, 2007)의 연구는 현재 스웨덴과 영국에서 워크

페어 사회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실험들을 기본소득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현실적 제약과 가능성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김교성(2009)은 우리나라 탈빈곤정책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기본소득의 

이론적 논의와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빈곤완화효과와 재분배효과 분석,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교성(2009)은 기본소득 유형을 4개로 제시하고 제

도가 도입되면 빈곤율이 1.4%까지 떨어진다는 추계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 효과에 초점을 맞춘 매우 시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의 구상의 한계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경제적, 제도적 상황 요

인에 따른 전략 수립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승호(2010)는 기본소득을 정률

과세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모델, 차등과세기본소득 모델로 구분한 후, 아동, 여성, 노인 

및 이들을 합한 전체대상의 소득재분배와 불평등감소효과를 분리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고, 보편주의적인 기본소득제도가 현행사회복지시스템의 소득재분배효과보다 우월

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인구대상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실시하는 단계별 기본소득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원천으로 기본소득세의 

신설이라는 전제로서 출발하고 있어 기본소득세의 신설이 실현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고, 우선순위의 결정에 기술적인 불평등감소 효과만으로 기본소득목

적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박홍규(2008)는 1792년 Paine의 인권(Right of Man)에서부터 동양의 균전제, 20세

기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Tinbergen과 Friedman, Tobin, 1980년대의 영국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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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조사그룹의 Parker 및 현재의 기본소득 네트워크(BIEN)에 이르는 기본소득 구상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을 구상한 생태철학자 

Gorz의 논의를 수용하여, 현재의 워크페어적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한계를 넘어서려

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본소득으

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들면서 인권의 개념을 경제적 소득권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박홍규, 2008). 이는 자본주의체제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권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책적 현실

성을 확장해 주는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철학 분양에서는 Parijs 및 자율주의자 Negri 등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자본주의적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진보적 기본소득인 사회연대소득으로 전환할 조건이 

한국과 현대 자본주의체제에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도 있다. 이 관점은 노동성

과에 따른 분배 및 필요에 따른 분배로 구분되어 있는 Marx의 코뮨주의 2단계론을 노

동성과+필요에 따른 분배로 통합, 일원화하는 새로운 21세기 코뮨주의와 연계된다. 21

세기 새로운 코뮨주의론은 Marx의 제1단계 코뮨주의의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가 현대 

사회복지국가의 복지제도에 못 미치며, 제2단계 코뮨주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의 

경제적 산출을 감퇴시키므로 지속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 및 필요에 따른 분배를 50:50으로 결합시키는 새로운 코뮨주의 분배원리는 사실

상 노동성과 40%+불로소득 및 투기소득 60%의 분배원리를 가지는 자본주의보다 경제

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코뮨주의 사회에서 50%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곧 진보적인 기본소득 내지 사회연대소득이라는 것이다(곽노완, 2007:  

205-212).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독일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

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모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진보

적인 기본소득 내지 사회연대 소득의 현실적 비전을 경제철학적으로 제시하는 연구 성

과도 있다. 이 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차원

을 넘어서서 여러 상이한 기본소득 모델들 중에서 어떤 기본소득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초점이 놓여 있다(곽노완, 2008).

최근에 경제학 ․철학 ․노동운동을 가로질러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초의 학제

적인 연구성과도 출간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 고용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을 혁신하여, 

노동자와 실업자 ․여성 ․생태 ․노령자 ․청소년 ․소수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끈으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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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강남훈 

외, 2009: 32-38). 나아가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 모델

에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포함되고 있고, 39세 이하에게는 1인당 연 400만원, 40~54

세 사회구성원에게는 1인당 연 600만원, 55~64세의 사회구성원에게는 1인당 연 800만

원, 65세 이상에게는 1인당 연 900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GDP 성장률만큼 지급액을 

인상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재원은 총 290조원에 달하는데, 이 재원은 주로 이자 ․
배당 ․지대 등 불로소득과 증권양도차익 등 투기소득, 토지세 및 환경세를 강화하거나 

신설하여 조달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미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충분한 경제

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본소득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수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안지구화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시

도로도 평가되고 있다. 

2. 일본의 기본소득 구상

일본의 기본소득 구상은 규범적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현실적 방향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기본소득론이 학술적으로 어떻

게 논의되어 왔는가에 대한 주요 논의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원천을 둘러싼 구상이다. 小澤修司(2002)는 Gortz의 탈 생산주의적 기본

소득 옹호론을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기본소득 8만엔에 인구 총수를 

곱하여 총 비용을 추산하였다. 小澤修司(2002)는 비용충당을 위해 현행 사회보장급부비

로부터 기본소득에 의해 대체가능한 현금 급부를 모두 폐지하고, 부족분을 추가적인 재

원수당에 의해 지급하는 방향과, 현행 소득공제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기본소득 총액

을 정률 소득세율로 추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후자의 방향에 기반하여 몇 가

지 모델 세대의 취득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시라고, 결론적으로 대다수 세대가 

현재보다 개선 내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기본소득

을 위한 소득세율은 51.6%를 제시하였고, 후에 과세 기준의 수정 등을 조건으로 약 

45%로 수정하였다. 浦川邦夫(2007)는 Atkinson(1995) 모델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가능

한 기본소득 수준과 이에 따른 소득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浦川邦夫(2007)는 완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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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생활보호기준 100%), 부분기본소득(생활보호기준 75%)을 도입할 경우에 세율 상

승에 의한 노동공급량의 변화 즉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을 어느 정도로 상정해야 하며 

이 때 필요한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히 하려는 연구이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완전기본소득에 필요한 세율은 50%를 초과하고, 부분기본소득은 40%로 추산되었다. 

또 기본소득을 위한 세율로는 정률세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 노동공급의 왜곡이 없는 

공평성을 들고 있다. 中谷嚴(2008)은 환급조건부 기본소득과 같이 소비세에 의한 기본

소득을 주장한다. 그는 모든 과세가 과세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문제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상품가치에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지불하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부담도 상품가격에 전가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과세부담은 개인이 부담하

는 것이므로 소득세보다도 최종적인 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알기 쉽고 공평하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그는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영자들에게 비효율적인 생산 활동

을 장려하게 된다고 하며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中谷嚴(2008)은 환부조건부 소비

세와 같이 소비세 인상과 기본소득적인 무조건 급부와의 조합을 제안하였다. 中谷嚴

(2008)은 기본소득 급부로 용도를 한정한 특별 목적세로서의 소비세는 필요시마다 최

저보증소득수준을 사회의 소비수준과 연동시킬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구매력의 정기적 

제공이라는 정책이념을 체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소비세만으로 충분한 수준을 

충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다.

둘째, 시민권을 둘러싼 구상이다. 龜山俊明(2002)은 시민권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다

루고 있다. 전형적인 시민권론은 국적보유자로서 시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반대급부로써 시민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논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

은 무조건 급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의 제도구상은 국가에 의해 그 국민에게 지불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권을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흔들릴 수 있다. 秋元美世(2008)는 시민권론 관

점에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일본 헌법과 기본소득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점

을 전개하고 있다. 實原隆志(2007)의 논고도 헌법과 기본소득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즉 일본국 헌법 제27조 1항의 근로의무와 제25조 생활보호와의 관계를 결부시킬 것인

가 아니면 독립적인 규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무조건 급부가 일본국 헌법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일본국 헌법은 무조건 급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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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산복지와 보편수당을 둘러싼 구상이다. 齊藤純一(2001)은 기본소득과 기본자

본(BC: Basic Capital)을 비교하면서, 급부형태의 차이는 도입 동기, 사상적 배경만이 

아니라 해당 정책의 귀결에까지 큰 차이를 초래한다는 취지의 논쟁을 소개하였다. 그는 

또한 최근 영미에서 그 동향을 볼 수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복지라는 사고에 대해

서도 소개하고 있다. 그의 논점은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소

위 환경관리형, 기본 자본은 규율 훈련형이라는 권력의 형태에 각각 대응하고 있으며 

자기결정 또는 가부장주의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각각의 형태가 우세하게 되어야 

할 정책영역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최근에 금융교육을 초등교육 단계에

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기본자본이나 자산기반의 복지라는 사고

는 이러한 규율을 내면화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도입되어야 하고, 민법적인 시민

사회의 원리도 이 경우에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는 호적에 더하여 사회

보장번호와 납세자 번호를 통합한 금융구좌를 신생아가 태어난 단계에서부터 제공하고, 

국가로부터의 급부와 국가에 대한 조세는 모두 결제하게 한다는 구상도 가능하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기본 자본은 우리들이 현시점에서 내면화하고 있는 규범체계와도 충

분히 합치하는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고, 기본소득은 우리들의 규범체계를 재검토하

게 하는 좌표를 제공해 주는 정책구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자발성과 공동체주의를 둘러싼 구상이다. 元田厚生(2008)은 자연자원이나 생

산수단의 자유주의적 전유가 윤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어떠한 해법을 지향하는 경우에 하나는 좌파 자유주의적인 보상을 조건으로서 전유(사

유화)를 인정한다는 방향과 다른 하나는 만인의 공통소유(common ownership)로 가는 

방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福士正博(2006)은 급진적 공동체주의에 의거하여 기본소득만

으로는 부족하므로 참가소득에 의해 각 개인이 사회에 참가하는 완전종사사회가 포스트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보편적 현물급부로서의 기능과 관련된다. 山森亮(2009)은 기

본소득을 경찰이나 교육과 같은 보편적 현물급부로 간주하고 있다. 공공재나 준공공재

에 대한 상식적인 이론에 의하면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급부는 공공재로 간주할 수 없

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 자체가 공공재라기보다는, 해당사회의 구성원이 해당 사회의 

생산수준 중 일정 비율을 소비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향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것, 이로 인해 만인에게 부여하는 안심감 자체가 공공재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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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다. 공공재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해석은 보편복지 논쟁에서 제기된 것과 마찬

가지의 논리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3. 기본소득구상의 실현 가능성

한일 기본소득 구상에서 주요 논점이 된 주제들은 기본소득과 노동중심 패러다임, 기

본소득과 고용, 전 지구적 기본소득과 국가적 ․지방적 기본소득, 생태주의, 경제적 실현 

가능성, 워크페어와의 관계를 둘러싼 내용 들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양국 모두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에서 지급되어야 할 1인당 급부액수와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한 구상 등 경제적 차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전개

되고 있다. 두 번째, 시민권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전지국적 개인, 일국 내의 모든 개인, 

일국 내의 특정 계층 등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러

한 수급자격 결정은 결국 정치적 선택에 의한 실현 가능성 영역에 대한 구상으로 전개

되고 있다. 셋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비용효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현실성 ․지속 가능성측면에서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논점들은 모두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인 급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속성에 근거하는 것이

다. 기본소득형 소득보장은 무조건성이 필수적인 전제요소이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성은 단순히 수급자격의 조건철폐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부수준과 재원전략, 그리고 완전기본소득 선택에 우호적인 

정책 등 정치경제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표 1.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

재정원천
재정확보측면에서의 조세제도

-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새로운 세목신설, 누진세 강화 등

수급자격
인구학적 구분측면에서의 자격결정

- 특정대상에서 전 국민까지 -

급부수준

지급되는 급부금의 수준 정도(최저생활의 보장)의 결정

-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60% 수준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개념 고려

정책전략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책전략의 결정

- 신보수주의에서 초국가주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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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전략요소로, 경제적 차원에서 재

정원천과 급부수준, 정치적 차원에서 수급자격과 정책전략을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제도적 요소와 관련된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

가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Ⅳ.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초점은 기본소득의 원칙인 무조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화 전략 요소 

및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인식을 통하여 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기준의사결정방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AHP 조

사에서 설문대상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설문대상자가 기본소득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이해가 부족할 경우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

이다(이재영 ․임윤택, 2006).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가치대립이 분명한 연구주제일 경우

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결과를 출판한 

연구자일 것, 또 BI 도입에 대하여 옹호적일 것, 한일 각각의 BIEN에 소속하여 활동

할 것을 가장 중요한 설문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하나

의 사회체제 구상으로 제기되는 단계이므로, 정책결정자인 관료나 직접적 수혜자인 국

민들의 인식보다는 정책구상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관련 연

구자들의 인식이 더욱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2).

자료 수집은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한국연구자의 

경우 우편조사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본연구자의 경우 주저자가 직접 면담하

여 조사하였다. 최종분석에는 한국 6명, 일본 4명 총 10명의 분석결과가 사용되었다.

2) 이러한 요인은 설문대상자의 충분한 수 확보에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AHP 방법론은 

질적 연구방법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구자

의 응답은 특정주제에 관한 정보를 극대화하는 데 주 초점을 가지는 질적 연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유태균 역, 2001). 즉 신뢰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보완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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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의 단계를 통해서 대안을 도출한다. 

첫 번째 제1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의 확립 두 번째 제2단계에서는 각 계층 내에서 의사

결정 요소들간의 이원비교 셋째, 제3단계에서는 이원비교행렬로부터 의사결정 요소들간

의 상대적 중요도(eigen-value) 계산3) 넷째, 4단계에서는 계층구조의 종합화를 통한 대

안들의 종합적 우선순위 결정이다(노화준, 2010). 그리고 이원비교에 대한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을 구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이 

10%(0.1)미만일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되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일관성 비율은 0.02에서 0.04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계층구조의 구성

계층화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최종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속성들을 동질적인 집

합으로 군집화하고 이를 다시 계층화하는 것이다. 이때 각 집합들은 수준(level)이라 하

고 각 수준은 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계층화구조도의 작성을 위해 예비조사를4)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발전시킨 계층화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최상위수준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이고 제1수준

은 최종목적에 대한 전략요소, 제2수준은 제1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요소이다. 무조

건성에 기반한 기본소득도입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를 위해 제1수준에는 재원확보, 수급

자격, 급부수준, 정책전략이 포함되었고, 제2수준에는 제1수준의 각 요인에 따른 선택가

능 한 대안요인들이 세분되었다.

3) 상대적 중요도는 i대안에 대한 j대안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중요도의 차

이가 크다. 
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연구자 3명, 일본의 기본소득관련 정책연구자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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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소득의 계층화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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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한국 기본소득의 전략과 대안에 대한 평가

한국의 연구자들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소 중에서, 정

책전략(.362)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어서 재원확보(.282), 수급자격(.180), 

급부수준(.17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 4개의 전략요인에 관련된 대안요소의 상

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2단계 결과를 보면, 첫째 재원확보에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

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5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격에

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485)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급부수준에

는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356)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최저임금수준(.324)이었다. 마

지막으로 정책전략에서는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집합주의(.536)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분석결과는 1단계의 이원비교를 통해 분석된 전략요인별 가중치를 각각의 세부

대안에 적용하여 전체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것이다. 분석결과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도입을 위한 대안 중에서는,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집합주의

(.176)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137),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를 강화하는 시장사회

주의(.097),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087), 1인당최저생계비수준(.086), 최저임금수

준(.078), 사회복지세, 토지세, 천연자원세 등 새로운 조세부과(.062), 전체가구 중위소

득의 60%수준(.045), 시장과 재분배에의 평등한 접근기회를 강조하는 초국적주의(.04),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인상(.034), 1인당연간가처분소득의 50%수준(.033), 18세미만 

아동(.028),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024), 65세 이상 노인(.022), 등록 장애인

(.019), 소득 및 법인세 폐지와 부가가치세인상(.015), 시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신

보수주의(.0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의 연구자들은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방향에서 기

본소득도입을 선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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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연구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목적
수준 1
(중요도: 
순위)

수준 2
(중요도: 순위)

통합결과
(중요도: 
순위)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입

재원확보

(.282:2)

고율의 조세부과(.549:1) (.137:2)

소득 및 법인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인상(.066:4) (.016:16)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조세부과(.248:2) (.062:7)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 인상(.137:3) (.034:10)

수급자격

(.180:3)

국내 거주 모든 개인(.485:1) (.087:4)

15세 이상~29세 이하 청년(.133:3) (.024:13)

65세 이상 노인(.121:4) (.022:14)

18세 미만 아동(.155:2) (.028:12)

등록 장애인(.106:5) (.019:15)

급부수준

(.177:4)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의 50% 수준(.135:4) (.033:11)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60% 수준(.185:3) (.045:8)

최저임금 수준(.324:2) (.078:6)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356:1) (.086:5)

정책전략

(.362:1)

시장중심의 분배강조: 신보수주의(.046:4) (.015:17)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 복지 집합주의(.536:1) (.176:1)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강화: 시장사회주의(.296:2) (.097:3)

시장과 재분배에의 평등한 접근기회 강조: 초국적주의(.122:3) (.04:9)

2. 일본 기본소득의 전략과 대안에 대한 평가

일본의 연구자들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소 중에서, 수

급자격(.432)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어서 급부수준(.323), 정책전략(.148), 

재원확보(.09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 4개의 전략요인에 관련된 대안요소의 상

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2단계 결과를 보면, 첫째 재원확보에는 소득공제 폐지와 누진세

율 인상(.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격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369)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급부수준에는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

(.313)이 가장 높았고, 마지막으로 정책전략에서는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

를 강조하는 시장사회주의(.320)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복지집합주의(.317), 초국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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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307)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분석결과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대안 중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149)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1인당 최저생계비수준(.111),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60% 수준(.105), 등록 장애인(.098), 18세 미만 아동(.076), 1인당 연간 가

처분 소득의 50%수준(.076), 최저임금수준(.063), 65세 이상 노인(.055),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집합주의(.051).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를 강

화하는 시장사회주의(.051), 시장과 재분배에의 평등한 접근기회를 강조하는 초국적주

의(.049),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인상(.034),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026), 사회

복지세, 토지세, 천연자원세 등 새로운 조세부과(.018),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

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017), 소득 및 법인세 폐지와 부가가치세인상

(.012), 시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신보수주의(.0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일본 연구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목적
수준 1
(중요도: 
순위)

수준 2
(중요도: 순위)

통합결과
(중요도: 
순위)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도입

재원확보

(.097:4)

고율의 조세부과(.208:3) (.017:15)
소득 및 법인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인상(.154:4) (.012:16)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조세부과(.224:2) (.018:14)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 인상(.415:1) (.034:12)

수급자격

(.432:1)

국내 거주 모든 개인(.369:1) (.149:1)
15세 이상~29세 이하 청년(.064:5) (.026:13)
65세 이상 노인(.136:4) (.055:8)
18세 미만 아동(.188:3) (.076:5)
등록 장애인(.243:2) (.098:4)

급부수준 

(.323:2)

1인당 연간가처분 소득의 50% 수준(.214:2) (.076:6)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60% 수준(.295:2) (.105:3)
최저임금 수준(.178:4) (.063:7)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313:1) (.111:2)

정책전략

(.148:3)

시장중심의 분배 강조(.057:4) (.009:17)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 복지집합주의(.317:2) (.051:9)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 강화: 시장사회주의(.320:1) (.051:9)
시장과 재분배에의 평등한 기회강조: 초국적주의(.307:3) (.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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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인식 비

교를 통해 각국 단위에서의 기본소득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제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연구자들은 무조건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전략을 취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복지집합주의 정

책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급부수준으

로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

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였다. 둘째, 일본의 연구자들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

해서는 정치적 측면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떠한 수급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

든 개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현금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 의거하여, 한일 각국의 기본소득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통한 재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재원확보방안으로는 금융 및 자산을 

가진자에 대해 고율의 조세부과를 통해서, 수급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을,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과 급부수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

으로,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

율인상을 통해서 기본소득제도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전략으로 시장사회주의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인식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정책전략과 복지집합주의를 가장 중요한 

제도화 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의 상대적 저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복지 

확대의 수단적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사회복지노선을 둘

러싼 논쟁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복지논쟁은 정치적 선택에 따라 좌

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전략의 강조는 기본소득을 한국의 소득보장정책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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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확대의 유력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본소득과 기존 소득

보장이 연계된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 수급자격과 급부수준의 결정을 가장 중요한 제도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일본의 기본소득 논의가 규범적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어 나가는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규범적 필

요성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실제 정책계획 수립에 있어 그 

초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기본소득이냐에 맞추어진 결과라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5)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액 조세방식으로 충당하는 무조건 노령연금제도 제안이다. 현재 

일본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부분을 포함하는 직역별 ․소득별 국민연금을 전액 소비세 방

식의 공제연금(가칭)으로 전환하고 수급자격은 국내 거주 10년 이상 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소득에 따른 급부제한은 없으며, 고소득자에게

는 소득세 공적연금 공제제도를 축소하여 연금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급부를 억제하는 제

안이다. 그리고 저소득자에게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감세율을 소비세에 도입하여 감세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의 고령자 버전에 대한 진전된 논의라 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수당법을 둘러싼 실험과 좌절이다. 이 제안은 민주당이 매니페스토로 제시한 

어린이 수당법에 기초한다. 중학교 졸업까지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액 26,000엔을 소

득 제한 없이 지급하고, 비용은 소득세 부과에서 부양가족공제액 폐지를 재원으로 하는 

전액국고부담 방식이다. 이 계획은 일본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이미 70년대 영국

에서 도입된 아동급부(child benefit) 등 유럽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 집권으로 이 법안은 특정 인구학적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기본소득으로서 실현

되었으나, 실제 급부액은 1만 3000엔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2010년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에 의한 경제복구 재원확보를 이유로 2011년 11월부터 폐지되어 이전의 소득제

한을 조건으로 하는 아동수당(3세 미만 15,000엔, 중학생까지 10,000엔)으로 복귀되었

다. ③ 참가소득의 제안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참가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구상이 등장하

고 있다. 2007년 일본 연합총합생활개발연구소 주최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복지거버넌

5) 사회복지지출 관련한 두 나라의 상황을 보면, 2007년 한국은 GDP 대비 7.5%이고 이에 반해 일

본은 18.7%에 이르고 있다. OECD 평균 19.3%에 대비할 때 일본의 수준은 평균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한국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Adema & Ladaique, 2009). 즉 기본소득의 재원, 건강, 
소득 지원 등과 관련한 복지자원의 총량 수준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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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선언에서 현대복지국가에의 새로운 길의 방안으로 참가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

시되었다. 일본에서 참가소득 제안은 복지욕구의 고도화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와 케어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특히 사람들과의 연대가 해체되고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상

황에서 지역을 재생하려는 일환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소득보장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

고 있다. ④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이다. 조세체계는 거의 우리

와 유사하다. 개인의 소득에서 다양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가 차감되어 세액이 결정된

다. 세율은 누진과세로 6단계(0.5~40%)로 구분되고 있다. 배당소득은 가산되지만 그 

세율은 10%로 매우 낮다. 주식양도차익이나 이자소득은 원천 분리되어 과세대상이 아

니다. 예를 들어 대자산가가 1,000만엔 이자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는 100만엔에 불과하

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서 소득세에 대한 

적극적 개혁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수정과 

대기업에 대한 우대세율 인상, 소득세 과세대상을 비근로소득(이자수입 등)에까지 확대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村岡 到, 2010). 이런 제안들

은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구체적 적용 논의의 진행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한 방안으로 집중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정치 ․경제적 요인보다는 기술

적 측면에서의 제도화요인 충족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앞으로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화에 대한 실용적인 담론들이 더욱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전략 및 대안에 대한 한일연구자들의 공통적 인식을 고려할 때, 한

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즉 지리적으로 확대된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시민과 최

저생계비의 개념에 대해 합의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일 양국은 국적을 넘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

고, 또한 최저생계비의 개념 및 계측에 필요한 통일된 지표를 합의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물론 한일 양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수준의 지급은 실현가능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로배당(Euro Dividend)과 같이 동북아시아 공통의 지역

적 최저한 설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기본소득의 제도화요소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논의 및 검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 및 지역사회단위에서 실제적으

로 나타나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관련된 급속한 여건변화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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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전문분야별, 전문성정도나 특정성향의 편향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본소득에 대한 옹호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

여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

견조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연구자들 인식의 공통성과 차이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의 경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본소득 전문연구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것과,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연구자들의 인식을 그룹의사결정으로 분석하여, 각국단위 측면과 지역공동체차원에서

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연구의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에는 기본소득 정책가정의 설정 즉 기존의 임노동모델과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위하여, 기본소득이 일자리창출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정책과 

배치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종

착지가 아니다. 모두를 위한 완전기본소득의 도입 과정은 Fitzpatrick의 지적처럼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특정한 대상에 집중한 보편적 수당의 확산과 함께 무조건성의 

확대 경로를 통해 기본소득은 서서히 현실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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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t Evaluation Study of Basic Income 
Protection Schemes in Korea and Japan

Lee, Myounghy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ark, Kyungil
(Dongguk University)

Kang, Daesun
(Uid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 basic income for 

Korea and Japan. To achieve this, the authors surveyed on the perception of 6 

Korean researchers and 4 Japanese researchers by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respondents' perceived weight 

among the each elements and alternatives in the research model. The Korean 

researchers were found to view national political regime as the most important 

base for a basic income protec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supported 

collectivist-redistributionist policy. They also preferred a higher tax on interest, 

dividend, stocks etc, and thought that  redistributive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an amount equal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all Korean residents. The 

Japanese researchers thought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and the benefit level 

to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e common factors running through both 

countries include residence-based universal entitlement and benefits equivalent to 

the national minimum cost of living.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e 

authors in this study discussed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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